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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악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 SSB)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의 1차적 목표는 소아·청소년 비만 감소이다.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음료 산업의 저당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비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징수된 세수를 공중보건 증진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음료의 당 함량에 기반한 3단계 종량세 모델
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100ml당 당 함량이 5g 미만인 제품은 면세하고,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도입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층에서 건강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건강 편익 측면에서 
정책 효과는 누진적일 수 있다. 또한 확보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 배분함으로
써 부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
적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단으로, 소비 감소와 산업의 자발적 성분 개선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세수의 재투자를 통해 공중보건 증진을 강화하는 정책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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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함에 따라 주요 
위험 요인인 가당음료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만 예방을 위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증적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을 국내 적용 시 구체적 도입 모델(당 함량 기반 
3단계 종량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00ml당 5g 미만 면세,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해당 정책 시행 시 연간 세수는 약 2,000

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설탕부담금 도입을 위한 제도적 논의와 함께, 가당음료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는 포괄적인 비만 예방 전략을 수립해
야 한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6.4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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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주요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OECD 국가의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18%가 비만, 54%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조사되었다(OECD, 2023). 우리나라의성인 
비만율(BMI≥30)은 5.1%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소아·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BMI ≥85 백분위
수) 유병률은 22.1%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대한비만학회, 2025). 특히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만성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
로 평가된다.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s)를 통한 과도한 
유리당(free sugars) 섭취가 지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유리당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건강상 이득을 
위해서는 5% 이하 수준까지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아·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16.7g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당음료는 이러한 과잉 당류 섭취의 주요 공급원으
로 보고되고 있다(WHO, 2015; 질병관리청, 2025). 

식습관에 기인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건강세(Health Tax)가 있다. 건강세
(Health Tax)란 담배나 주류뿐 아니라 고당·고나트륨·고열량 식품과 같이 과도한 섭취 시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를 의미한다(WHO, 2021). 건강세는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기업이 제품의 성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확보된 세수를 건강증진사업, 건강불평등 완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024년 기준 약 116개 국가 및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당음료세를 운영하고 있다 (WHO, 

2025).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세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3년 5월 고열량·저영양 식품
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비만세가 국회에 제출된 것이 최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본원적 취지인 국민 식생활 
개선이라는 보건학적 편익보다 세수 확보라는 재정적 목적에 편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책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유보되었다(채만수, 2013). 이후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에 부담금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의안정보시스템, 2021). 이는 국내에서 가당음료 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정책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함을 시사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당음료에 대한 건강세(설탕부담금) 도입의 보건학적 필요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Wright et al., 2017). 특히 가당음료의 주된 소비층인 소아·청소년기는 비만이 발생할 경우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질병 부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환경적 개입이 
필요하다(Simmonds et al., 2016). 또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소비 
억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즉, 건강세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건강 위해 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위험 노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보호하는 예방의학적 방어 기전으로 기능한다(WHO, 

2022). 

따라서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가당음료 과세 사례와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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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제도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당음료세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가당음료 조세 체계(종량세, 종가세, 당 함량 차등 과세 등)와 
그에 따른 보건학적·경제적 효과를 고찰한다. 둘째,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조세 역진성 및 정책 수용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확보된 세수를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과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한 
목적세(Earmarked Tax)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s) 설탕부담금 도입의 보건학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고찰에 기반한 자료수집 방식을 채택하였다. 자료는 총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
되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가이드라인, 국가별 가
당음료 부담금 보고서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가당음료 부담금의 개념적 정의, 정책 설계, 그리고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둘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된 관련 연구논문을 포함하
였다. 문헌 검색은 Google, Google Scholar, PubMed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주요 검색어로는 
“sugar-sweetened beverage tax”, “sugar tax”, “health tax”, “obesity”, “childhood obesity”, “price elasticity”, 

“reformulation” 등을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가당음료세의 건강효과, 소비 변화, 산업 반응 등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되었다. 셋째, 보조자료로는 WHO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국제기구의 공개자
료, 통계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국가별 정책 도입 현황과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설정하였다. 첫째, 자료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WHO 

및 국제기구 보고서, 그리고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의 정책 효과, 제도 
설계, 또는 비만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였다. 셋째, 연구의 시의성과 정책적 
함의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주요 개념 정립에 필요한 경우 일부 
선행연구를 보완적으로 포함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설탕소비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경제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일종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Brownell et al., 2009; Thow et al., 2014; Cawley, 2004; Cnossen, 2010). 가당음료
의 시장가격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러한 시장실패는 부정적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ies)와 내부효과(internalities)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부정적 외부효과란 특정 개인의 소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제3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가당음료의 과다 섭취로 인한 관련 질병에 들어가는 막대한 진료비용은 개인의 부담을 넘어, 모든 국민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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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가당음료의 과다 섭취는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개인을 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
적으로 가당음료를 소비하지 않는 국민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가당음료 가격에는 이러한 미래의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내부효과는 소비자가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의미한
다. 소비자는 가당음료의 건강상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건강보다 우선시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미래의 결과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Allcott et al., 2019; WHO, 2022).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소비 시점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이 그동안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미래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현재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 따라서 설탕부담금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된 건강 비용을 가격에 
내재화(internalization)하기 위한 경제학적 정책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보건학적 관점

보건학적 관점에서 설탕이 첨가된 음료의 섭취는 영양적 이점이 없다(Azaïs-Braesco et al., 2017; Graffe et 

al., 2020; Sánchez-Pimienta et al., 2016; Lei et al., 2016; Kriengsinyos et al., 2018; Maunder et al., 2015; 

Atmarita et al., 2018; Sundborn et al., 2019). 세계보건기구(WHO)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일 유리당 섭취량
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약 50g)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건강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5%(약 25g) 수준까지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가당 
커피 및 가당 차 음료 등은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상당량의 첨가당을 제공하여 WHO 권고 기준을 쉽게 초과하게 
만든다. 

더욱이 가당음료는 높은 열량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Pan & Hu, 2011; Hu, 2013). 수분 공급 역시 물이나 우유와 같은 건강한 대체 음료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당음료는 영양학적 필수성이 낮은 식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액상 형태의 열량은 고형 식품에 비해 
포만감을 충분히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당음료를 섭취하더라도 이후 식사량이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는다.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의 과다 섭취는 대사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과당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제2형 당뇨병 및 심혈
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잦은 당류 노출은 치아우식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Stanhope et al., 2009; Pollock et al., 2012; Schwarz et al., 2017; Malik & Hu, 2015). 따라서 가당음료
는 높은 열량과 첨가당을 제공하는 반면 영양학적 이점은 제한적이며,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비전염성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s)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식품군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당음료 소비를 감소시
키기 위한 설탕부담금은 단순한 재정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진다.

2. 가당음료 과세 방법

가. 가당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 세금 부과 방안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에 대한 조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나 수입관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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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형태로도 부과될 수 있으나,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한
다는 공중보건적 목적을 고려할 때 소비세(excise tax)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WHO, 

2022). 

첫째, 종가세(Ad valorem excise taxes)는 제품의 시장 가치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물가 상승 시 세금의 절대액도 함께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는 경제적 이점이 있어 
바베이도스, 페루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다른 고당류 음료로 구매를 전환하는 하향 구매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량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
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종량세(Specific excise taxes)는 음료의 부피(리터당)나 당 함량(그램당) 등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일정
한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저가 제품에도 동일한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자의 하향 구매를 차단하
고 조세 행정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에서 보건학적 목적 달성에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다. 멕시코와 벨기에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라 세액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셋째, 혼합세(mixed excise tax)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형태로, 가격 기준 과세와 
물리적 특성 기준 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에콰도르와 태국은 혼합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 억제 효과와 세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세율 구조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 세율(uniform tax structure)과, 특정 기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차등 세율(tiered tax structure)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 대상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
는 단일 세율과 임계값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차등 세율로 나뉜다. 

단일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와 행정 집행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품 간 당 함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즉, 당 함량을 일부 줄이더라도 세금 부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성분 재배합(reformulation)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WHO, 2022).

반면 차등 세율은 당 함량이나 감미료 종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임계값(threshold)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제조업체가 높은 세율 구간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급 측면의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배합(reformulation)을 추진하게 되며, 이는 시장 전반의 당류 함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하면,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가당음료 소비 감소와 산업계의 자발적인 당류 저감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서는 단순한 가격 기반 과세보다 당 함량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와 차등 세율 구조를 결합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구분 종가세 
(가격 기준)

종량세 
(부피 기준)

종량세 
(당 함량 및 차등 기준)

인플레이션 영향 없음 주기적 조정 필요 주기적 조정 필요
소비자 반응 하향 구매 장려 하향 구매를 장려하지 않음 하향 구매를 장려하지 않음

기업 유인 효과 성분 재배합 유도 효과 없음 성분 재배합 유도 효과 없음 성분 재배합 장려

해당 국가 칠레(당 함량별 차등 과세율 적용) 
등 멕시코, 헝가리 등 영국(SDIL), 아일랜드 등

표 1. 가당음료 세금 부과 방식 비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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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가당음료 과세 현황 및 효과

가. 덴마크의 Fat Tax

덴마크는 국민의 식습관 개선과 비만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세계 최초의 포화지방세(Fat Tax)를 도입하
였다. 해당 제도는 포화지방 섭취를 감소시켜 심혈관질환 및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
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세 대상은 육류, 유제품, 식용유 및 가공식품 등 포화지방 함량이 2.3%를 
초과하는 식품으로 규정되었으며, 생산자·수입업자·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tax) 형태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포화지방 1kg당 16 크로네((£1.70; €2.10; $2.70)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직후부터 강한 사회적 반발과 경제적 부담 논란에 직면하였으며, 결국 시행 약 1년 
만인 2012년 11월 폐지가 결정되었다.(Rudkjøbing, 2013; Stafford, 2012). 덴마크의 포화지방세는 건강세(health 

tax)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한계였다. 이론적으로는 식품에 포함된 포화지방 함량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구조였으나, 실제 행정 집행 과정에서는 개별 제품의 정확한 포화지방 함량을 측정하기보다 광범위한 제품 범주
(category)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돼지고기라 하더라도 부위나 가공 방식
에 따라 포화지방 함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동일 범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건강 위해도와 세 부담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이 
훼손되었다(Snowdon, 2013).

정책 시행 이후 버터, 마가린, 식용유 등 일부 고지방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적인 건강 효과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특히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복잡한 세액 계산과 보고 의무로 인해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생산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국경 간 소비 이동(cross-border shopping)이 또다른 문제로 제기되었다. 소비자들은 높은 세율을 회피
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과 스웨덴으로 이동하여 식료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도 시행 
이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덴마크 내 소비 감소가 반드시 건강한 소비행태 변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비 장소가 국외로 이동하는 조세회피 행태로 연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덴마크의 포화지방세 사례는 건강증진을 위한 조세정책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과세 대상의 건강 위해성과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연계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과도한 행정비용과 소비자의 조세회피 행동은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 관련 
부담금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과세 기준의 명확성, 행정적 집행 가능성, 시장 구조 및 소비자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멕시코의 Soda Tax

 멕시코는 1인당 연간 가당음료 소비량이 약 163리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가당음료 소비국으로, 비만, 

제2형 당뇨병 및 기타 비전염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이에 멕시코 정부는 가당음료 
소비를 감소시키고 관련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가당음료세(Soda 

Tax)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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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가당음료세는 설탕이 첨가된 모든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 리터당 1페소를 부과하는 단일 종량세
(specific excise tax) 형태로 설계되었다(Federación, 2015; PAHO, 2020).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음료 가격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였다. 과세 대상에는 탄산음료, 과일음료, 에너지음료, 분말음료 등 첨가당이 포함된 대부분
의 비알코올 음료가 포함되었으며,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책 시행 이후 멕시코에서는 가당음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정책 시행 첫 해 가당음료 구매량은 약 6%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감소 폭이 관찰되었다(Federación, 2015; PAHO, 2020). 반면 생수와 같은 비과세 음료의 구매량은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대체재로 소비를 전환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Colchero et al., 2015; 

García-Chávez et al., 2025). 

한편 멕시코 사례는 조세 전가(tax shifting)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음료 
제조업체였으나, 실제 경제적 부담은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책 도입 
이후 탄산음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세금 부과액인 1페소를 초과하여 리터당 약 1.1페소에서 1.3페소까지 상승
하는 초과전가(Over-shifting) 현상을 보였다(Colchero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은 멕시코 음료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가격탄력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대형 
음료기업들은 정부의 조세 부과를 계기로 세금 부담뿐 아니라 행정비용 증가와 잠재적 이윤 감소분까지 가격에 
반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 상승 폭은 세금 인상 폭을 상회하였다. 이는 가당음료세
의 경제적 부담이 반드시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따라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멕시코 사례를 한국에 직접 적용할 때에는 국가 간 시장 환경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전 연령층에서 가당음료 소비가 매우 높은 국가인 반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가 소아·청소년, 특히 남성 청소년 집단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음료시장 구조, 건강 인식 수준, 

대체 음료의 접근성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관찰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소비 감소 효과가 
국내에서도 동일한 규모로 재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사례는 가당음료 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와 건강한 대체재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 영국의 Soft Drinks Industry Levy

영국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과도한 당류 섭취가 지속되면서 비만 및 관련 만성질환 부담이 증가하자 가당음
료 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PHE)은 영양과학
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의 권고를 바탕으로 인구집단의 평균 유리당(free 

sugars)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5%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비만 및 관련 질환 감소를 통해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의료비를 연간 약 5억 파운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제로 영국의 국가 식단 및 영양조사(National Diet and Nutrition Survey, NDNS)에 따르면 2016~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유리당 섭취량은 권고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V.UK, 2020). 특히 
11~18세 청소년의 유리당 섭취 비율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2.3%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19~64세 
성인 역시 11.3% 수준으로 권고 기준의 두 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ACN은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반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 가격을 최소 10~20% 인상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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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6년 예산안(Budget Statement)을 통해 가당음료 부담금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산업계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018년 4월 Soft Drinks Industry 

Levy(SDIL) 를 시행하였다(GOV.UK, 2016). SDIL은 소비자가 아닌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
는 산업부담금 형태의 제도로, 세수 확보보다는 음료 제조사의 자발적인 당류 저감화(reformulation)를 유도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GOV.UK, 2025). SDIL은 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3단계 계층형 
종량세(tiered volumetric levy) 구조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100ml당 당 함량이 5g 미만인 제품은 면세 대상이
며, 5g 이상 8g 미만인 제품에는 리터당 0.18파운드, 8g 이상인 제품에는 리터당 0.24파운드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GOV.UK, 2025). 이러한 구조는 제조업체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당 함량을 과세 기준 이하로 낮추도
록 유도한다. 한편 공중보건 및 영양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부 음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표적으로 
우유 함량이 75% 이상인 음료, 두유·아몬드 밀크 등 유사 유제품 음료, 그리고 100% 순수 과일·채소 주스는 
설탕 함량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표 2). 

라. 태국의 New Sugar Tax on Beverage

태국은 2017년 9월 신음료설탕세(New Sugar Tax on Beverage)를 도입하였다(WHO, 2023). 태국의 신음료설
탕세는 태국의 제도는 음료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ad valorem tax)와 음료 용량 및 당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specific excise tax)를 결합한 혼합형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종가세는 부가가치세
(VAT)를 제외한 소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며, 제품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가당음료 전반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종량세는 
음료의 총 용량뿐 아니라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 즉,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
록 설계함으로써 제조업체가 제품의 설탕 함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항목 내용

당의정의
설탕에는 수크로스, 포도당, 과당, 유당, 갈락토스 등이 포함됨
설탕대체물(스테비아, 아스파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대상

설탕이 추가된 음료(과일주스, 채소주스, 우유 제외)

100ml 당 5g 이상의 설탕을 포함한 음료
판매 가능한 상태로 포장되어 마시거나 희석할 수 있는 상태
1.2% 이하의 알콜 함량을 사진 음료

제외품목

우유와 75% 이상 우유로 만든 음료
식물성우유대체음료(콩, 아몬드 등) 

알콜대체음료(탈알콜맥주, 와인 등) 

과일주스나채소주스(추가된 설탕이 없는 경우) 

아이들용 이유식, 의료용 식이보충제 등

세금
저율: 100ml 당 설탕 5g 이상 8g 미만(1 리터당 £1.94, 2025 년 4 월부터)  

고율: 100ml 당 설탕 8g 이상(1 리터당 £2.59, 2025 년 4 월부터)

부과대상 음료생산업체및수입업체
출처: “Soft Drinks Industry Levy statistics commentary 2025”, GOV.UK, 2025.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oft-dri

nks-industry-levy-statistics/soft-drinks-industry-levy-statistics-commentary-2021

표 2. 영국의 청량음료산업세(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 세부내용(2018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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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산업계의 적응을 고려하여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차 시행 기간(2017년 
9월 16일~2019년 9월 30일)에는 설탕 함량에 따라 4단계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였다. 이후 2차 시행 기간(2019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에는 세율을 약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 적용 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유지되었다(WHO, 2023). 이후 
3차 시행 단계(2023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에서는 고당류 음료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욱 강화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100ml당 6~8g의 당을 함유한 음료에는 리터당 1바트(약 43원), 100ml당 10g을 초과하는 음료
에는 리터당 5바트(약 215원)의 세율이 적용되었다(표 3). 이는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더 큰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성분 재배합(reformulation)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단순한 규제 중심 접근을 넘어 건강한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과일 또는 채소 주스 함량이 일정 기준(일반적으로 20% 이상)을 충족하는 일부 음료에 대해서는 
가격 기준의 종가세를 면제하고, 설탕 함량에 따른 종량세만 부과하도록 하였다(WHO, 2023). 

Ⅳ. 고찰 및 결론 

1. 국내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

가. 정책목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건강증진, 특히 소아청소년의 비만 감소에 있다(WHO, 2022; 

UNICEF, 2022). 비만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외부효과
를 발생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국내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1년 기준 연간 15조 
6,382억 원에 달하며 매년 평균 7%씩 증가하고 있다(라규원 외, 2024). 이러한 비용 증가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환경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 정책목표를 갖는다. 첫째, 음료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성분 재배합(reformulation)을 유도하는 것이다
(GOV.UK, 2025; Public Health England, 2020). 이론적으로 피구세(Pigouvian tax)는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외부비용(Marginal External Cost)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설탕함량
(g/100ml)

1단계
(2017.9-2019.9)

2단계
(2019.10-2022.9)

3단계
(2022.10-2025.3)

4단계
(2025.4-)

-6g - - - -

6g초과 –8g이하 0.1 바트(4.3원) 0.3 바트(12.9원) 0.3 바트(12.9원) 1 바트(43원)

8g초과 –10g이하 0.3 바트(12.9원) 1 바트(43원) 1 바트(43원) 3 바트(129원)

10g초과 –14g이하 0.5 바트(21.5원) 3 바트(129원) 3 바트(129원) 5 바트(215원)

14g초과 –18g이하 1 바트(43원) 5 바트(215원) 5 바트(215원) 5 바트(215원)

18g초과 1 바트(43원) 5 바트(215원) 5 바트(215원) 5 바트(215원)

표 3. 태국의 신음료설탕세(New Sugar Tax on Beverage)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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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음료의 당류 함량이 비만 및 관련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계량화하여 세율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을 완전하게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
다, 제조업체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당류 함량을 낮추거나 무가당·저가당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
하는데 중점을 맞춘다. 둘째, 확보된 세수를 건강증진 목적의 목적세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세 형태
의 가당음료 부담금은 소득 대비 해당 식품의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하여 
조세 역진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수된 
재원을 비만 예방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WHO, 2022; WHO, 2023). 

나. 과세모형

1) 가당음료 과세 정책의 선행 사례 고찰

가당음료 과세 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단일 종량세 모델과 
영국의 당 함량 기반 차등 과세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멕시코는 국민 1인당 가당음료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자 리터당 1페소를 부과하는 단일 종량세(flat excise tax)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모든 가당음료
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 감소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세 기준이 당 함량이 아닌 음료의 
부피에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제조업체가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저당 또는 무가당 형태로 재조정(reformulation)할 경제적 유인이 제한적이
다. 따라서 소비 감소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제품 자체의 건강성을 개선하려는 공급 측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

반면 영국은 음료 100ml당 유리당(free sugar) 함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계층형 과세(tiered tax) 

방식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하의 당 함량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준을 초과할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세 기준을 정책의 핵심 목표인 당류 감축과 
직접적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단일 종량세와 차별화된다. 특히 차등 과세 체계는 제조업체에 명확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기업은 기존의 고당류 제품을 유지하면서 조세 부담을 감수할 것인지, 또는 당 함량을 낮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성분 재배합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 행동뿐 아니라 생산자의 제품 개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급 측면의 정책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조세가 가격에 전가되어 고당류 음료의 상대가
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저당 또는 무가당 음료로 소비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수요 변화는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저당 제품군을 확대하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식 차등 과세 모델은 소비자 행동 변화와 제조업체의 성분 재배합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단순한 
소비 억제를 넘어 시장 전반의 당류 함량을 감소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부과주체 및 과세대상

이 연구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부담금 형태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소비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전국에 분산된 수많은 소매점을 대상으로 소비세를 
징수할 경우 과세·징수·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상당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업자로 한정되어 징수 및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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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음료 생산 단계에서부터 당류 함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방적 효과를 강화한다. 특히 국내 음료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 과점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제조업체를 직접 규율하는 방식이 시장 전반의 제품 구성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세 대상 및 면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과 영국의 선행 제도(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과세 대상은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 및 차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첨가당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표적으로 무가당 생수, 첨가당이 없는 100% 천연 
과일·채소 주스,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이 해당한다(WHO, 2022; GOV.UK, 2025). 이러한 예외 규정은 건강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부담금이 국민의 필수 영양 섭취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차등적 세율 구조(안) 

이 연구는 영국의 SDIL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3단계 차등 과세 모형을 제안한다. 단순한 단일 
세율(Flat tax) 부과는 세수 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산업계의 자발적인 당 저감화(Reformulation)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음료의 100ml당 당 함량을 기준으로 면세, 표준부담금, 고율부담금 구간을 
설정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세율 구조안은 다음과 같다. 세율은 한국의 
고율부담금인 300원을 기준으로 330ml용량의 음료에 적용하면 세액은 99원(300원/L*0.33L)이 산출된다. 이는 
영국의 사례와 비교 시 최종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률(4.3%)은 유사하다. 

4) 국내 가당음료 시장 규모 기반의 세수 추계(안)

이 연구는 국내 가당음료 시장의 당 함량별 세부 판매량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SDIL) 실증 자료를 활용한 GDP 비례 추계 방식(top-down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이는 국가 간 경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잠재적인 세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적 접근법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8,700억 달러, 영국 약 3조 6,440억 달러로 집계되며, 양국의 GDP 비율은 
약 1:1.949 수준이다. 이 비율을 영국의 SDIL 관련 세수 자료에 적용하여, 국내 예상 세수를 산출하였다. 특히 
가당음료 부담금 도입 이후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 정도에 따라 세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와 행동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먼저, 영국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산업계와 소비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는 가정하에 약 9,91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예측하였다. 이를 한국과 영국의 GDP 비율에 따라 환산하면, 국내에서 부담금 도입 초기 단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최대 세수는 약 5,08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업의 제품 재배합이나 소비자의 구매 행태 

구분 내용
1단계(면세) 100ml당 당함량 5g미만
2단계(표준부담금) 100ml당 당함량 5g이상 8g미만, 리터당 225원부과
3단계(고율부담금) 100ml당 당함량 8이상, 리터당300원부과

표 4. 국내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과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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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반한 최대 추정치에 해당한다.

반면 실제 영국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는 성분 재배합(reformulation)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소비자 역시 저당 또는 무가당 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실제 세수는 초기 예측치보다 크게 감소한 약 4,435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시장 적응 효과가 국내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수는 약 2,27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
다. 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세수 확보가 아니라 당류 섭취 감소와 제품 재배합 유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계와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날수록 실제 세수는 하한값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 연구의 세수 추계는 국가 간 GDP 비례 방식을 활용한 사전적 예측 모형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국가 경제 규모가 유사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여 가당음료 시장 규모까지 동일한 비율로 확대된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국 간 1인당 가당음료 소비량, 식생활 문화, 건강 인식 수준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둘째, 국내 음료 시장은 무가당 액상차, 블랙커피, 생수 등 저당 또는 무당 제품의 시장 비중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영국의 제도 도입 당시 시장 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영국에서 관찰된 산업계
의 제품 재배합 속도와 조세 전가(pass-through) 양상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세수 추계는 정책 효과의 잠재적 범위를 제시하는 탐색적 추정치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국내 시판 음료의 당 함량별 판매량 자료와 소비 행태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수준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 확보된 재원의 활용(안)

가당음료 부담금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단순한 일반재정 수입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당음료 과다 섭취의 건강상 위해에 가장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부담금 제도로 제기될 수 있는 조세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을 위한 학교 급식의 질 개선,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건강식품 
바우처 지원, 그리고 연구(R&D)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실제로 가당음료 부담금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세수를 재투자 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청량음료산업부담금(SDIL)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를 교육부 재정으로 이관하여 아동 건강 증진 사업에 전액 사용
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체육 시설 확충과 활동을 지원하는 초등학교 체육 프리미엄(Primary 

PE and Sport Premium), 취약계층 아동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National School Breakfast 

Programme), 그리고 방학 중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Holiday Activities and Food programme)등에 재원
을 배분하여 소아 비만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Seattle) 역시 가당음료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이 신선한 과일·채소 등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품 구매 지원금(Fresh Bucks)에 재정을 투입하여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무료 급식 및 식사 지원 프로그램(meal programs), 지역사회 영양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도 
세수를 활용하고 있다(City of Seattle, 2017).

라. 예상되는 쟁점 및 고려사항 

첫째, 가당음료 부담금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세 역진성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세 또는 부담금은 소득 대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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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비중이 높은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당음료 섭취 행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Lim, et al., 2018; Lee et al., 2022). 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가당음료 과다 소비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비만 및 관련 대사질환의 위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당음료 부담금을 통해 소비가 감소할 경우,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따른 건강상 편익은 오히려 취약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조세 자체는 단기적
으로 역진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강 개선 효과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건강 
편익의 누진성을 기대할 수 있다(WHO, 2022; 최성은, 2022). 

둘째,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이다. 가당음료 부담금 도입 시 음료산업계는 매출 감소, 

고용 위축,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가당음
료 산업부담금(SDIL)은 2016년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2018년에 시행하였다. 이러한 유예기간 동안 제조업체들은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제품 재배합(Reformulation)과 저당제품 개발, 생산 설비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당류 감축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부담금 도입 시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산업계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과세 대상의 명확한 규정과 인공감미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단당류와 
이당류뿐 아니라 꿀, 시럽, 과일농축액 등에 포함된 유리당(free sugars)을 관리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제로(Zero) 음료에 대한 규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제로 
음료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과 같은 인공감미료 또는 알룰로스,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인공감미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미료의 장기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
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첨가당 중심의 과세 체계를 우선 적용하되, 향후 인공감미료 관련 과학적 근거가 
축적될 경우 과세 범위 확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계적 정책 도입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다. 가당음료 부담금은 국민의 소비 행태와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가당음료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의 가시적 효과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시행 이후에는 가당음료 판매량, 당류 섭취량, 비만 
유병률, 산업계의 제품 구성 변화, 세수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해외 가당음료 부담금 제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과세 모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제안된 모형이 실제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규모의 건강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가당음료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 감소가 
비만율,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 발생률, 의료비 지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는 가당음료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정책 설계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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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and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a Sugar-Sweetened Beverage (SSB) tax as a policy response 

to the worsening problem of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in South Korea. 

The introduction of a Sugar-Sweetened Beverage(SSB) tax in Korea primarily 

aims to reduce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The introduction of the SSB 

tax intend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w-sugar products by the beverage 

industry, reduce obesity-related medical costs, and create a virtuous cycle by 

reinvesting the collected tax revenue into public health promotion projects. The 

proposed tax model is a three-tiered volumetric tax based on sugar content. 

Annual tax revenue from this policy is estimated at around 200 billion KRW.

Concerns about the tax burden on low-income groups may arise during the 

introduction process; however, because health improvements are greater in 

low-income populations, the overall health benefits are progressive. The 

revenues can be directed toward supporting low-income groups to alleviate the 

issu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SB tax is an effective and scientifically 

grounded policy to tackle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encouraging both 

consumption reduction and voluntary ingredient improvements by the industry, 

while promoting public health through the reinvestment of tax revenues.

Keywords: Sugar Taxation, Sugar-Sweetened Beverage, Tax on Sugar-Sweetened 
Beverages, Obesity


